
구분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

효력�
발생요건

별도�요건�불필요 금소법�위반사실�제시&판매자에�해지요구를�
거부할�수�있는�정당한�사유가�없는�경우(판매행위의�위법성�불요)

행사기간

(대출성�상품)� 14일�이내

계약일로부터� 5년이내�법령으로�정하는�기간(보장성�상품)� 15일�이내

(투자성�상품)� 7일�이내

법적효과 판매자는�소비자에�원본�반환 계약해지에�따른�위약금,� 수수료�등�부과�불가

금융소비자권리안내

신협은�금융소비자보호에�관한�법령에�따라�금융소비자에게�다음의�권리를�보장하고�있습니다.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①� 자료열람요구권� � ②� 청약철회권� � ③� 위법계약해지권

� � � [자료열람요구권(§28)]

� � � *� 금융소비자는� 분쟁조정� 또는� 소송의� 수행� 등� 권리구제를� 위한� 목적으로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�

기록�및�유지관리하는�자료의�열람(사본의�제공�또는�청취를�포함)을�요구할�수�있습니다.

� � � [청약철회권(§46)]

� � � *� 일반금융소비자는� 보장성,� 투자성,� 대출성� 상품(예금성� 상품� 제외)에� 대하여� 법령에서� 정한� 기간�

내에�청약을�철회할�수�있습니다.

� � � [위법계약해지권(§47)]

� � � *� 금융소비자는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� 금융소비자보호에� 관한� 법률을� 위반하여� 금융상품에� 관한�

계약을�체결한�경우,� 법령에서�정한� 기간�내에� 해당� 계약의�해지를�서면� 등으로�요구할�수� 있습

니다.

<청약철회권�및� 위법계약해지권�주요�내용>

※�자세한�내용은�금융소비자보호에�관한�법률�및� 동법�시행령�등� 관계�법규와�개별�상품계약�

내용을�참고하시기�바랍니다.


